
















명절선물 안받기 운동

대웅그룹 임직원이 알아야 할
명절 선물 수수 허용범위
 " 본 가이드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관련한 선물 수수 허용범위에 대한 내용이며,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대웅그룹윤리강령』에 따라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시행 중이니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선물 불가

.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선물

.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하급자가 직무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

. 동창회. 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일반인
(공직자가 아닌 자)
적용대상 아님

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직무 관련 없음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됨)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 안됨)















정의 공정 상생 오픈마인드 주인정신


